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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ole of Ombudsman in Senior Welfare Facilities
- Focusing on the Ombudsman’s Activities in Elderly Protection Agencies -

Seo Young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Solmae-ro 49 gil 60, Gangbuk-gu,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mbudsman’s role in the senior welfare facilities in Korea
using case studies. Ombudsman acts as a facilitator who helps services from a human rights point of view
and as a guardian against human right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by facility users. The detailed interview
with ombudsmen in those facilities identified the specific roles of ombudsman as (1) gathering complaints
about facility operations, (2) providing and sharing information required for improving services of participating
facilities, (3) checking services provided by facilities, (4) inspecting environment where services are provided,
(4) rectifying ways of providing inappropriate services, (5) raising the awareness of workers at facilities,
and (6) ensuring abuse prevention for people using facilities (human rights abuse). These roles should be 
clearly described in the development plan for ombudsman activities in elderly protec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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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인권관점에서 문제

제기된 바 있으며(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Yoo & Kang, 2008; Cho, 2008; Lee 

& Woo, 2013), 최근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문

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노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

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에 이들이 스스

로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시설학대의 경우에는 드러

난 학대보다 더 많은 학대나 인권침해의 상황이 잠재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Yamada, 2008; Hurukawa, 

2012).

노인복지시설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지침을 제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한 바 있으며, 한국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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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설협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를 위한 인권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

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2008년 이후 노인

복지시설이 증가하면서 생활시설의 학대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학대 건수는 2008년 2,369건 중 55

건(2.3%)에서 2016년에는 전체 학대사례 4,280건에서 

238건(5.6%)으로 증가하였으며, 학대발생빈도는 매일, 

1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 사례의 비율을 합치면 전

체의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발생하는 학

대 유형으로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7: 151-160).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2년 사회복

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에 대한 책임을 선언한 바 

있으나, 실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보호하고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선행연구

에서는 행정적 제도를 통해 인권을 보호⋅구제하는 제

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on & Kim, 

2016: 231).

특히, 최근에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외국 등에서 제공되는 제3자에 의한 인권보호방

법인 옴부즈맨제도 도입 필요성이 주장된 바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실시하는 옴부즈맨활

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리

뷰를 통해 한국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옴부즈맨프로그

램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최근 노인복지시설

에서의 학대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옴부즈맨활동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노인복

지시설 옴부즈맨 활동에서 옴부즈맨의 역할을 제시하

고 옴부즈맨이 역할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 제약요인을 

제시하여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본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기존의 국내

연구는 주로 외국의 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

며 각국에서의 옴부즈맨 운영체계를 소개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Kang & Mo, 2003; Lee, 2009; Lee, 2010; 

Kim, 2011; Lee, 2015)가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개

되는 일부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실증연구(Kwon & 

Lee, 2015; Son & Kim, 2016)는 부족한 실정이다. 

Lee(2004)는 권리옹호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중층적 

권리옹호구조의 구축이 필요함과 동시에 권리옹호시스

템은 제도로서의 도입뿐 아니라 이용자나 시민의 관점

을 고려하면서 다방면으로 구축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

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어 온 사람들은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

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권리옹

호제도나 복지제도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

들의 권리를 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Lee, 2004: 32-35). 

그동안 진행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된 옴부즈맨

활동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보면, Lee(2009)는 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우리나라 노인복

지시설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 시

설에서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일본의 노인복지시

설에서 전개되는 옴부즈맨활동 사례에 대한 실천사례

를 분석하여 시설생활노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옹

호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Lee, 2009: 

322-323). 이 외에도 일본의 시설에서의 복지옴부즈맨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 Lee(2010)의 연구에서도 시설생

활노인의 고충을 찾아내고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미흡

함을 지적하며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에서 복지옴부

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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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0: 2-3). 또한, Kim(2011)의 연구에서도 일

본의 권리옹호체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권리옹호기능

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 장치인 성년후견제

도 이외에도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고충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만이 있

을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고충해결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

속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Kim, 

2011: 187-188). 

한편,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에 대한 선행연구 중, 

Kwon & Lee(2015)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인권보호를 전개하는 다양한 유형을 분석하여 우

리나라 노인복지생활시설 옴부즈맨 운영체계에 필요한 

점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를 조기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후

대책과 함께 시설 생활노인이 존중 받으며 좋은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Kwon & Lee, 

2015: 167-16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권옴부

즈맨에 대한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Son & Kim 

(2016)의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옴부

즈맨제도를 설치 및 운영, 직무, 사안처리절차로 범주

화하여 분석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권옴부즈맨 설

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on & Kim, 2016: 261-262). 

2. 옴부즈맨의 기능과 역할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개념으

로 고전적 의미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

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시정하

여 국민의 고충 내지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임명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Lee, 2006: 265).

본래 옴부즈맨 제도는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

우의 원칙적이고 최종적인 구제수단은 사법기관에 의한 

각종 소송제도로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불만과 다툼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법적 절차의 기능을 보

안하면서 기존의 행정구제제도를 보완하고 의회의 행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hoi, 2005; Lee, 2006).

최근에는 옴부즈맨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고전적인 

목적에서만이 아니라 공⋅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영역

에서 고충(불만)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취급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정부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언론

계, 소비자 및 환경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과 권한, 독립성 측면 등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Choi, 2005: 1077). 이러한 특수

한 형태의 옴부즈맨은 전통적 옴부즈맨과 같이 행정기

관으로부터 발생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으로부터 발생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 유형으로 

기존의 역할 외에도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사옴부즈

맨의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 형태

인 미국의 장기요양옴부즈맨 제도(Long Term Care 

Ombudsman)는 노인요양기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노인요양기관으로부터 발생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

관으로서 행정기관에 의한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서 행정기관에 의한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는 점에서 기존의 옴부즈맨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Jung, 2005: 20). 

우리나라보다 먼저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실시

하는 국가들의 선행연구를 보면 Takahahi(1999)는 시

설옴부즈맨은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자

기결정과 의견표명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필요

하며 시설옴부즈맨은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양질의 서

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가족 등으로

부터 의견과 고충을 듣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 조사를 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 책임자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을 시키는 역

할을 수행한다고 제시하였다(Takahashi, 1999). 그리

고 Huber(2000)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 가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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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직원은 시설 내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특성, 지식⋅정보

의 서비스 이용 경험의 부족, 권리주장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어

려움을 가지므로 옴부즈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옴부즈맨의 가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Colello(2009)는 

미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옴부즈맨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① 이용자의 고충사항 확인⋅조사⋅해결, ② 
이용자의 법적인 권리 보호 및 체계적 변화 옹호, 이용

자와 가족에게 정보 및 상담 제공, ③ 이용자에게 쟁점

의 중요성을 공표하는 일 등으로, 옴부즈맨의 주된 업

무는 이용자 고충사항의 조사 및 해결로서 고충사항에

는 이용자의 건강, 안전, 안녕, 권리에 관련된 것뿐 아

니라 거주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요

양서비스 공급자나 다른 기관의 활동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해 듣는 것이라 제시하였다(Lee, 2015: 135-138에

서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옴부즈맨프로그램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민권익위원

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개하는 옴부즈맨활동이 대

표적이며,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복지옴

부즈맨 혹은 인권옴부즈맨(시민인권보호관)활동이 대

표적 사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국가차

원에서 옴부즈맨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1994년에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

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행정형 옴부즈

맨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Jung, 2005: 136). 또한 최근에는 점차 복지국가

가 확산되면서 지방정부의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보

호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방자치가 정착

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고 주민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옴부즈맨 제도가 도

입되고 있다. 이들 시민옴부즈맨은 부여되는 권한의 형

태에 따라 유형과 기능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역할 

및 책무는 민원구제를 통한 주민의 권익보호에 있으나, 

옴부즈맨의 설치목적과 역할에 따라 의회형, 행정구제

형, 고충처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의회형은 정치

적 요인에 대응하여 행정암찰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구

제형은 법적요인에 대응하여 행정구제기능을 수행, 고

충처리형은 사회적 요인에 대응하여 주민으로부터의 

제기된 각종 고충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hun, 2007: 291-293). 그리고 2001년 제정된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도 옴부즈맨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국가인권

위원회의 옴부즈맨 활동은 행정전반이 아닌 인권 영역

이 주요 업무 분야이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옴부

즈맨 활동을 주로 실시한다. 이 외에도 2013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기

관인권옴부즈맨 활동이 있는데, 이는 각 시⋅군⋅구 주

관으로 인권옴부즈맨을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별

로 규모에 맞게 1～2명의 담당 옴부즈맨을 선발 지정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인권

취약분야 개선이다(Son & Kim, 2016: 240-241).

그리고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옴부즈맨형태의 사

업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 

예로는 2009년부터 전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

권지킴이단,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한국노

인종합복지관협회의 노인권익위원활동, 지역의 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인권지킴

이 활동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보호전문기

관이 참여하여 전개한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활동은 

2012년부터 2년간 서울시 주도로 진행하고 사업 수행

은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업 실무를 맡아 진

행한 ‘서울시 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사업’이 최초라 볼 

수 있고 현재는 이러한 활동을 다양한 지역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충청남도 노

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충청남부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향상 및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옴

부즈맨형태로 충남형노인인권지킴이단사업을 기획하

여 진행(2015-2017)한 바 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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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No Area Interview type Gender Affiliation

1 Seoul individual F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2 Seoul individual M  Activity Participant

3 Seoul

group

F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4 Seoul F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5 Seoul M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6 Chungcheong individual M Activity Participant

7 Chungcheong individual F Activity Participant

8 Chungcheong individual F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9 Chungcheong individual F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10 Chungcheong individual F Activity Participant

11 Chungcheong individual M Activity Participant

12 Jeonna

group

M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13 Chungcheong M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14 Jeonna F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15 Seoul individual M Activity Participant

16 Seoul individual F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17 Jeonna individual M Activity Participant

18 Jeonna individual M Activity Participant

19 Kyoungi
group

M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20 Kyounggi F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문기관에서는 생활시설 노인인권 지킴이단 사업을 통

해 다양한 시설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 옴부즈맨 형태로 노인인권 지킴이단을 파

견하여 인권보장과 시설관리 영역에서 모니터링을 하

는 활동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형 기획사업으로 

하여 2015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하고 있다(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5).

실제 이들 기관의 사업진행결과보고에 따르면 노인

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맨 활동은 이들 

기존의 옴부즈맨활동과는 달리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인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상황

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의

식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인권에 기반한 서비

스 제공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

이 특징이다(Seoul South Elder Protection Agency, 

2014; Chungnam South Elder Protection Agency, 

2016).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옴부즈맨

활동의 운영체계(운영형태, 사업 재원, 활동 옴부즈맨 

구성 등)는 실시기관별로 다양하나 공통된 점은 2012년 

이후부터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

해 옴부즈맨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2015년

부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체로 일정 교육

을 이수한 제3자 파견(옴부즈맨 파견)을 통해 인권관점

에서의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서비스 제공환경에 대한 모

니터링 실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 권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복지시설 학

대 예방을 위해 전개하는 노인옴부즈맨들의 역할과 기

능을 규명하기 위해 옴부즈맨활동에 참여한 참여자가 

활동에 참여하여 느끼고 경험한 바를 구체적으로 발화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연구 대상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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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방법을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

으로 하여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

록 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집방법인 눈덩이표

집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노인복지

시설 옴부즈맨활동을 기획하여 전개하고 있는 노인보

호전문기관의 실무자 12명, 실무자 외 옴부즈맨 참여자 

8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까지 개별 혹은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Table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관련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 자료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옴부즈맨으로서 활동에 참여

한 조사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해 이들의 역할을 규명하

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인터뷰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

었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

는 심층면접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면

접은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을 실시하였고 녹음내용

은 전사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관

계자에게는 옴부즈맨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질문

을 중심으로 활동 기획 목적과 운영방법, 활동에 대한 

기대, 활동에 대한 평가, 활동에서의 개선점 등을 질문

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외 옴부즈맨 참여자에게는 

옴부즈맨 활동 참여 동기, 활동방법, 활동내용, 성과에 

대한 인식, 활동의 제약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

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

면서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나 문장

을 찾아내어 일반적 형태로 재진술하는 개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을 관련 있는 범주로 

구성하여 옴부즈맨의 역할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진술로 표시된 자료를 염두에 두고 전체 녹취자

료를 다시 읽음으로서 제시된 개념과 범주로 제시된 구

문과 문장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기획하여 진행하는 노인복지

시설 옴부즈맨의 역할은, 첫째, 시설제공자에게는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의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력자 역

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시설운영 고충 수렴 및 시

설 운영자의 의식 변화 계기 제공’, ‘참여 시설 간 서비

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공유’, ‘시설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및 제공환경에 대한 점검’,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시설생활 노인에게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침해(학대) 예

방을 위한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인권관점의 서비스 제공 조력자 역할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노인보호전문

기관에서 옴부즈맨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노

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자체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

고 있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다양한 관점을 지닌 옴부즈맨이 파견되어 시설 관계자

의 시설 운영 고충을 들어주고 시설 스스로가 의식 변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부적

절한 부분은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법 들을 조

언하며, 서비스의 질 개선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환경에 대한 

점검 기회를 제공하며, 시설장뿐 아니라 일선의 시설종

사자들에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고충수렴 및 시설운영자의 의식 변화 

계기 제공

조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중 시설운영 관계자들은 

최근 노인복지시설들은 시설노인의 인권보호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시설 자체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예방교육을 요청하여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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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자체적으로 내부교육 및 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은 미비

한 것을 지적한다. 

특히 시설관계자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식

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극단적 인

권침해인 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설학대로 신고되어 노

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을 할 때에 시설은 노인보호전

문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결과가 부정적인 

행정조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참여

하여 진행하는 옴부즈맨 활동에서는 학대 발생 후의 사

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시설노인의 인권침해로 연결

될 수 있는 여러 부적절한 요인들들 모니터링 해주고 

멘토와 같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어 시설 운영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변

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옴부즈맨이 계도, 개선, 홍보차원에서 오는 건 자주 올

수록 좋아요. 그래야 자꾸 개선이 되고 고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흠 많거든요,(중략) 불시에 와도 괜찮고 

백번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처벌이나 감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되어야 해요. 그래야 계

기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참여자 10).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초기에 껄끄럽거나 불편한, 오해

도 있었고, 충분히 사업이나 취지, 이런 거 없이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거나 그게 예의스럽고 조심스럽게가 아

니라 피해의식을 좀 갖거나 거부감을 갖도록 하는 상황

에 있었는데, (중략) 활동하면서 사회복지, 인권 이런 관

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서로 세워

주고 조금은 더 자극을 주고, 감시⋅감독⋅처벌까지 하

는 사업들은 충분히 다른 데도 있어서 이 사업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구요”(참여자 11).

“인권지킴이가 들어감으로써 시설이 가지고 있는 폐쇄

적인 부분을 덜 수 있지 않았나, 개방적인 외부자원과의 

교류에 있어서 거부감들 덜 수 있다는 계기가 되지 않았

나 싶어요(중략) 시설에서도 사소한 것들에서 변화하시

려고 노력하셨고 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차년도 사업계

획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 반응들을 보이시더

라구요”(참여자 13).

“옴부즈맨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다보니 보는 관점이 

다르면서도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 서로 이야

기하면서 서로 시각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중략) 

실제적인 현황이나 내용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더라구

요. 가족들이 하거나 이럴 때는 시설장이 보는 것과 다

른 관점에서 보니까요 (중략) 그런 것들이 시설에 도움

이 될 수 있겠죠”(참여자 15).

2)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공유

특히, 옴부즈맨활동에 참여한 시설관계자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은 옴부즈맨은 노인복지시설 

상호간 인권보호적 관점에서 서비스 질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교

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학대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케어 같은 경우도 서로 배울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참여자 5).

“처음에 갔을 때 미흡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 

다음에 갔을 때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하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보교류도 되는 

면도 있었어요. 저희 시설을 다른 분들이 오셔서 볼 때

도 그거 보면서 저희들이 인권이라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 드려서 다른 기관에 전파한 기회도 된 

것 같구요”(참여자 15)

“다른 기관에서 잘되는 점을 답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시설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다르겠지만 저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잘해서 

실제적으로 반영을 해 볼까 생각을 가졌던 부분도 있어

요”(참여자 17).

“저는 더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요양원 자체가 

감추고 안 보여주려고 해요. 못가요. 저는 우리집 초대

해서 보여주는 사람인데 안 오더라구요. 이러한 활동을 

빌미로 해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참여자 18).

“처음에는 옴부즈맨활동도 시설이 기분나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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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활동하면서 시설관계자들끼리 뭐가 좋더라, 그런데 

이런 점은 보완하면 좋겠다, 하시면서 서로 공유를 하시

더라구요. 시설들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들을 인

권관점에서 질 향상을 돕도록 윈윈시킬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20).

3)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환경에 대한 점검

이 외에도, 옴부즈맨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서 인권침해가 될 위험요인들을 점검해주

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시설관계

자, 노보전문가, 지역사회관계자 등)에서 조언을 해주

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환경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옴부즈맨활동 교육을 받으면 나를 돌아

다보고 우리를 돌아다보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었죠.

(중략)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

요. 나를 돌아보는 것 같아서 좋네. 이렇게. 그 전에는 

개념 없이 있었는데 인권 이런 용어들을 듣고 활동하면

서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1).

“종사자가 일하기 편한 환경과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장

되는 환경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인권침

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되어 좋았다

고 말씀해 주셨고, 학대가 없다고 자부했던 시설들도 사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을 보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중략) 낙상에 대해 방임 판정되는 것도 

그전에는 불가항력이다 시설에서 자식들이 모시지 못하

는 분들 우리가 모시면서 생기는 사고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시던 분들이 학대피해노인이나 보호자들에게 

대응하는 자세가 많이 변화했어요”(참여자 14).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권

이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누가 와서 보는 

것도 없고 그런 것 보다는 누가 와서 본다더라 조심하자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중략) 정보를 서로 교환하

는 부분, 센터 자체에서는 옴부즈맨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고 직원들 스스로 함양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죠”(참여자 15).

“옴부즈맨 활동은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보

면 누가 점검을 한다. 어떤 방문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면 현재 상황을 둘러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게 없으면 무심결로 하던 행위들도 그런가보다 만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이 있어서 한번 돌아보고 이

게 아니다 싶으면 직원들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내 자

신을 돌아봐서 이러면 안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참여자 17).

“이 활동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원

장들이 옴부즈맨 활동에 참여하니까요. 왜냐하면 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집에 와서 교육을 해도 원장은 

참여를 안하고 직원들만 해요. 원장 자체가 모르는 경우

가 많아요. 이 시스템을 하다보니 원장이 끼잖아요. 그

래서 뭐가 인권에 침해되는 거다는 원장이 아는 거예요.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탑이 바뀌어야 해요. 탑의 의식

이나 마인드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참여자 18).

4)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이 외에도 옴부즈맨 활동에 참여한 시설관계자와 노

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노인의 인

권의식을 개선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노인인권에 대해서 정말, 노인시설에 오기 전에는 노인

인권이란 건 생각지도 않았고, 어르신들 인격을 존중해

야 한다 이런 것만 알았지, 인권을 잘 몰랐어요. 와서 이

제 이걸 통해 참여하면서 노인인권전문기관에서 가서 어

르신에게 설문지를 할 겁니다. 오셔서 설문지를 줬는데 

호칭은 어르신이라고 쓴다, 저는 어머니라고 불렀었는데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어르신 하다보니 

존경하게 되고, 단어에서부터 많이 배웠죠”(참여자 10).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 측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

을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구요.(중

략) 참여하는 시설에서도 활동 전 약속하셨던 게 시설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거나 하면 숨기지 말고 바로 노보

에 얘기를 하자고 인식의 변화를 보이시더라구요(중략) 

이 활동을 하면서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신청하셔

서 수시로 나갔어요”(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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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시설학대 발생했던 곳을 선정해서 한 경우에는 

사례 개입 당시에는 저희한테 비협조적인 태도들이 있

을 수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교류하면서 열

린 마음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모여요. 나중에 정말 많

이 배웠고 예전에는 무지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적어로 그런 몰라서 하는 실수들은 없을 것 같다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참여자 14).

“옴부즈맨활동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의식이 변화된 것을 

느껴요. 맨 처음에는 안돼요 하면 또 와서 안되는 거만 

이야기하고 가는구나 하실 텐데, 이 활동에서 인권적인 

관점을 얘기해 드리고 설명하니까 본인들이 어떤 것 하

면 어르신에게 인권적인 게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생각하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참여자 19).

“처음에 간담회할 때 공격적이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

시면서 인권적 관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적해야 할 것들을 지적해 주시더라구요. 그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점, 장점을 그 안에서 회의로 말씀을 하시

니까 좋은 모습으로 끝나긴 했어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것까지 노인학대인 줄 몰랐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같

이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하니까 민감도가 생기는 것 같아

요”(참여자 20).

이외에 옴부즈맨활동에 참여한 이용자 가족 및 지역

사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옴부즈맨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노인인권

에 대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옴부즈맨하면서 느끼는 게 한 직군만 가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양한 대상들이 

참여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도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중략) 다양한 

시설 관계자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나, 

어르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지만 다른 직군에 대

한 그리고 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도 있었

던 것 같아요”(참여자 2).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도 시설에 간다는 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업무를 담당하지

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요양시설, 요양원, 요양병

원 기준이 어떻게 봐야하는지도 모르고, 같이 활동하면

서 이야기하고 노인학대에 대해 자세한 내용, 저희는 실

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법률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단지 법률 적용이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해 개념 정립이라든가, 노인들이 시설에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예방하는 대안이 

되는 것 같았어요(중략) 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기

관별로 전문기관들과 하면서 노인시설 운영이라든가 잘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고 정보교환차원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6).

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킴이 역할

앞서 제시한 인권관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력자 

역할 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시설 옴부즈맨의 역할로서 제시된 역할은 시설에서의 

극단적 인권침해인 학대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권침해(학대 등)를 예방하는 지킴이 

역할이다.

옴부즈맨활동을 경험한 노인보호전문기관관계자, 노

인복지시설관계자들은 시설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사전에 옴부

즈맨이 발견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시설에

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사

전에 모니터링하여 극단적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노인학

대 및 기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될 수 있

도록 권고하거나 하는 활동 등을 통해 시설이용자의 인

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법적으로 노인학대 신

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

하도록 되어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그러

나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노인학대가 신

고된 이후의 업무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학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시설학대에 대한 대응은 부재한 

채, 노인학대예방사업은 노인 및 일방인, 신고의무자, 

관련기관 종사자,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대

상자별 예방교육사업 실시와 노인학대 예방교육 콘텐

츠 개발을 중심으로 실제 시설에서 실시하여 발생하는 



42   Crisisonom y Vol.13 No.12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옴부즈맨활동에 참여한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관계자, 시설운영자들은 옴부즈맨활동은 이 

활동을 통해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인식하게 되고 자칫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학대의 감소와 

시설생활어르신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너무 무분별한 신체구속을 하고 있던 시설이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시설에서 신체구속이 많이 발생하

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인권적인 측면

에서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실무자도 와서 이야기를 해 주니까 

이 신체구속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네 명 어르신

에 대해 신체구속을 폐지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학대 판정은 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로 학대

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

이 되었구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참여자 3).

“저희는 활동하면서 시설에 계속 주입을 했던 게 우리가 

시설의 꼬투리를 잡는 기간이 아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조해 나가는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옴부즈맨활동

에서 조사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을 갖고 들어가지 않지

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잣대가 달라지고 원칙

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중략) 저희가 옴

부즈맨활동을 하는 목적은 시설 내 학대가 줄어드는 것, 

학대예방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

이니까”(참여자 9).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

아요. 감시자의 역할도 하지만 지지자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고, 인권지킴이를 지켜보면서 학대로 변질될 수 있

는 시설에서의 케어가 인권지킴이라는 외부자가 개입됨

으로써 학대로 변질되기 전에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3).

또한 옴부즈맨으로 참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

계자들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신고 시 시설학

대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개입을 담당하지만 시설에 대

한 전문성이 부재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부담이 있

으나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시설을 이해하고 문제 발생

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어 구체적인 

시설학대예방 교육이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학대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야 되는데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어요. 옴부즈맨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이해, 시설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중략) 실질적으로 학대가 발생해서 조사 나간 것보다 

예방차원의 활동이어서 저항이 덜했고 강한 제재를 하

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좀 개선을 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라는 측면에서 시설에

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진 것 같

아요”(참여자 1).

“저희는 최근에 시설에서 학대사례가 많이 접수되다 보

니,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되는 대부분이 시설이 학대라

는 거에 대한 인지가 낮은 거를 알아서,(중략)학대로 판

정이 됐을 때 무방비 상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

가 늘어서(중략) 계도차원의 시설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은, 중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역할을 하여 시설

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참여자 8)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설들의 반응이 저항이었

어요. 우린 안하겠다. 니네들이 와서 그동안 갑질만 많이 

했다. 오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주셨어

요.(중략)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이들이 스스로 개선

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보였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입

장에서 이해해주고 설득하고 말 그대로의 예방차원의 권

고를 하니 입소문이 나서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

어요, (중략) 자기들이 다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이 방향

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참여자 9).

3. 옴부즈맨 역할 수행에서의 제약 요인

본 조사에서 제시된 옴부즈맨의 역할수행에 있어 여

러 가지 제약 요인이 제시되었다. 연구에서 노인보호전

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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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로는 옴부즈맨 활동 구성원

의 의식과 태도와 전문성, 시설 관계자의 옴부즈맨 활

동에 대한 의식과 태도, 옴부즈맨 운영방법, 사업의 지

속가능성 불투명 등 옴부즈맨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제

약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1) 옴부즈맨 활동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전문성

본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옴부즈맨 

활동에서는 특히 옴부즈맨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 및 전문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옴부즈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다른 평가제도

나 행정에 의한 지도감독과 같은 형태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 옴부즈맨 활동에 참여하

는 구성원들이 대접받기 원하거나 권위적으로 활동할 

경우 시설의 저항이 클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옴부

즈맨 활동 참여자가 시설에 대해 기본 지식을 인지하고 

인권에 대한 어느 수준 이상의 의식, 인권감수성, 상황 

판단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 

“보는 눈도 있고, 인권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이런 분들

이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된 경험이 있고 축적된 분들이 

가서 해야지, 잘못된 걸 지시하게 되면 그게 옳은 줄 알

고 계속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설에서는”(참여자 1).

“옴부즈맨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학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는 옴부즈맨 하면서 주의할 점요, 마인드도 활동할 때는 

우리는 감시단이 아니라는 것과(중략) 어르신들 인권에 

대해서도 옴부즈맨이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참여하는 

대상군별로 각각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참여자 2).

“우리 기관에서 하려면 이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

화가 되어야 하고 내부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서 어느 정

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민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중략)”(참여자 6).

“저희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괄적이고 막연한 교육이

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

아요. 우리나라 인권에 대한 수준, 선진 사례, 전문적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중략)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시설관계자(시설장,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인권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느낀 게 어르

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거의 어르신들 필요한 서비스라

기보다 공급자 중심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움

직이기 편한 대로 시설환경이 거의 다 갖춰진 게 보여졌

구요.(중략)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봄이나 존중의 대상

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지 않나 그런 생각

이 들어요”(참여자 7).

“옴부즈맨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

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인권적인 부분에서 누

구나 인권 이런 거야 말은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기

에는 역량 편차가 많이 있었어요”(참여자 13).

“옴부즈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오

셔야 해요. 정말 모든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 충분한 이

해가 있게 해야지. 시설에서 발행하는 인권침해적인 행

동들이 고의성이나 부작위한거냐 판단까지도 할 수 있

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참여자 15).

또한 활동에 참여하는 옴부즈맨들이 어떠한 목적으

로 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되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현행의 옴부즈맨 

활동은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역의 실정

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운영되고 있어 옴부즈맨 운

영체계는 다양하나 옴부즈맨 활동은 자칫하면 시설에

서는 또 다른 평가나 감독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

을 우려하며 시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설생활노인

의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단 옴부즈맨은 기본적으로는 감시는 아니라고 생각

해요. 건의하고 의견을 보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라

는 건의 차원이 먼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곳은 행정조치가 

안되면 안 바뀌더라구요”(참여자 1).

“시설학대는 이권자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당

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 공무원, 보호자 이걸 다 아우

르려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돼요. 학대를 예방하는 차원

으로 접근해야지. 저희가 지역사회에 거점을 두고 일하

는 노보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과 얼굴 붉히면서 계속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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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하잖아요”(참여자 4).

“옴부즈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실

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구요 시설에 감시자 

역할로 들어간 게 아닌데 시설이 느끼는 건 감시자 역할

이 주가 되어 있기도 하고, (중략)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뚜렷한 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참여자 13).

“인권지킴이는 학대에 무조건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게 시

설은 이미 너무 머릿속에 마음속에 행정적으로 다 형가

에 기준이 맞춰져 있으세요. 그것을 자꾸 깨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중략) 인권지킴이 활동은 운영보다는 인

권, 학대예방에 초점을 두어야죠”(참여자 16).

2) 시설 관계자의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의식과 태도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옴부즈맨 활동에서는 

옴부즈맨의 의식과 태도 외에도 시설 관계자(운영자 및 

종사자)의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해서

도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설관계

자의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시설관계자의 

인권의식 개선, 시설관계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부

족, 시설관계자도 원장에서부터 일선 현장의 종사자까

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옴부즈맨에 참여하는 시설관계자들도 본연의 인권의식 

변화가 아니라 평가받기 위한 인권개선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인권개선과 처우개선을 별개의 문제인데 (중략) 

처우개선이 안되어서 인권에 대해서 존엄케어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분들의 인식을 

제대로 잡아줘야 할 관리자들도 시설운영의 안정화, 처

우개선을 계속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자리가 덜 

잡힌 듯”(참여자 5).

“정말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정말 

개선하고 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저는 우리

가 왜 존재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항상 의문을 하죠. 왜 

우리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을 위해 있지 않느냐? 직원

들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어르신을 

모셔놓은 게 아니다 라는 인식(중략) 어르신 위주로 생

각해야죠”(참여자 15).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노인학대 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중략) 시설에서는 평

가항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는지 집중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

에 대해 경각심을 드리고 옴부즈맨활동을 하는 것도 협

조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참여자 16).

“시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밑에 직원보다는 

원장, 밑에 부원장, 다음에 국장, 부장 순으로 상급부터 

교육이 돼야 해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밑에 하면 

될 줄 알지만, 도루묵입니다. 위에서 바꾸면 내려가는

데, 내려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18).

3) 옴부즈맨 운영방법

현행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매우 다양하

게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옴부즈맨 활동의 운영체계(사업 

재원, 참여시설 모집 방법, 활동 옴부즈맨 구성, 옴부즈

맨 활동 방법 등)는 실시기관별로 다양하다. 구체적으

로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하는 경우와 민간단체에 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단

독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고, 참여

시설 모집 방법도 자발적으로 참여 시설을 모집하는 기

관에서부터 행정의 지원을 받아 행정에서 의뢰하여 실

시하는 기관,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을 순차적으로 하는 

기관 등 다양하며, 활동 옴부즈맨 구성도 노인보호전문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를 섭외

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행정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타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시켜 

하는 기관까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

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노인보

호전문기관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

로 시설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하는 사업

이라는 점, 옴부즈맨 활동에 인권적 대응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시설관계자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점, 옴부즈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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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구성원들에게 대체로 일정 교육을 실시한 후 

시설에 파견하여 인권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서비스 제공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는 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도록 권고

수준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라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제시된 옴부즈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된 제약요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

의 업무 과중, 옴부즈맨 활동 참여자의 교육 욕구에 대

한 불충분한 기회 제공, 시설의 인권적 대응 점검 시 

활용하는 매뉴얼 미흡 및 불충분, 활동 진행 시 노인보

호전문기관 및 시설장의 의지의 편차, 시설종사자의 옴

부즈맨 활동 참여 여건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장기적으로 제도화시키거나 정착을 위해서는 활용 인

력에 대한 충분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런 생각들이. 그게 아쉬움이 좀 있구요. 어떤 일이든 간

에 그 일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그 

일을 담당하는 주도하는 기관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략) 이 일이 저희는 번외사업이었던 거잖

아요”(참여자 1).

“교육을 많이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리큘럼

을 구체화해서 지킴이단부터 다 모인 자리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3).

“노인보호전문기관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힘들어

요. 24시간 풀가동이거든요.(중략)기관에 7명에서 9명

밖에 없는데 시설 관계자를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관장

님의 의지에 따라서도 다르구요”(참여자4).

“옴부즈맨 구성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요. 법률 전문가가 와도 좋고, 현장에서 모르는 점이 있

으면 자문해 줄 수도 있구요. 옴부즈맨이 굳이 문제를 

살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략) 전제조건

이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겠

죠”(참여자 5).

“옴부즈맨활동을 하시면서 고정된 틀이 필요하죠. 시설

에서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평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인권 쪽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

지 않는 시설이 지속되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확인이 가능할 테고요”(참여자 16).

“옴부즈맨활동은 예방적 차원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해요. 좋은 역할이긴 한데, 인력

에 대한 부족이 늘 따르죠(중략) 전담인력이라든가 확충

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약이 많아요. 많은 시설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 투여돼야 할 인력 수가 굉장히 많죠”(참
여자 20).

4) 사업의 지속가능성 불투명

또한 본 조사에서는 옴부즈맨 활동에 참여한 대부분

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이 활동이 시설생활 

노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법이

라는 점에 높이 평가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의 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

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업의 지속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뭔가 옴부즈맨이란 사업이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는데, 아직 그거를 뭔가 꽉 잡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인권 관련 기관이 없다고 생각

이 들어서요. 이렇게 3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딱 다 없

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킹 구성해 놓은 

것들, 각 지역에서 손발 된 지킴이단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전문가 옴부즈맨으로서 지속적

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잡혔으면 좋겠어

요”(참여자 3).

“3년 동안의 예산을 가지고 중단되었을 때, 이게 지속될

지 흐지부지될 것인지 문제거든요. 사실은 원래 목적으

로 따지면 지속돼야겠죠. 자생적으로. 이것이 끊겼을 때

는 분명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관에

서 주도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5).

“옴부즈맨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계속 운영되었으면 좋

겠어요. 반짝하고 끝나는 게 많았고, 여기서 3년 동안 

했으니 이것을 토대로”(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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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개

하는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설이용노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

고,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 

일방적 수준의 지도감독 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스스

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시설 관계자들에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의의는 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

설이용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 검토되

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는 옴부즈맨 

활동은 시행착오단계로 지역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지킴이 활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앞서 기술한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활

동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심

이 되어 전개하는 옴부즈맨 활동은 시설생활노인보다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여건 및 서비스 제

공을 보다 인권에 기반하여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

할, 시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옴부즈맨 제도

가 갖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현재 전개되

는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활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당사자의 시설생활에서 겪는 고충을 표출하도록 

돕고, 고충 내용을 수렴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

며 이러한 고충 처리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

록 지지하고 촉진하는 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

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역할 수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옴부즈맨 활동은 

탐색적 수준에서 여러 형태로 시도해 보는 단계에 있다. 

향후 어떠한 운영체계 안에서 옴부즈맨들이 노인복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보고서 정도만 연구자료

로 활용 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실증연구와 운영체계에 대

한 연구를 보강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옴부즈맨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알리는 글

이 논문은 2017년 7월 IAGG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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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옴부즈맨활동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옴부즈맨활동에서 옴부즈맨들의 역할과 역할 수행에서의 제약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에 참여한 옴부즈맨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활동에서 확인된 옴부즈맨의 구체적 역할은 ‘시설운영의 고충

수렴과 시설 운영자의 의식 변화 계기 제공’,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공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의 서비스 제공 환경에 대한 점검 기회 제공’,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촉진’, ‘시설의 학대(인권 침해) 예방’이다.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인

복지시설 옴부즈맨활동에 대한 실증연구로 옴부즈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역할 수행에 장

애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옴부즈맨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학대 예방, 옴부즈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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